
△△중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 [3심]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명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9명

판결선고일 [3심]2020. 1. 16. 심리불속행기각 비  고
[1심]2018. 4. 27. 원고일부승

[2심]2019. 8. 22. 원고일부승

사건개요

❍ 2016.10.17. ◊◊중 학생 자살 사건 발생

❍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 △△중학교에서의 제1 가해행위, ◊◊중학교에서의 제2 

가해행위로 결국 자살에 이르렀는바,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가해자와 부모들,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약

❍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각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는 △△중학교와 ◊◊중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생

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각 가해행위가 망인과 위 피고들이 △△중학교와 ◊◊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의 발생에는 △△중

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의 지도・감독의무 위반 또한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그러나 각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이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한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

학교와 ◊◊중학교 소속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심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제1,2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